
■ 항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21. 1. 5.>

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(제22조 관련)

구 분 기 준

1. 자본금 또는

자산평가액

가. 법인: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. 다만, 경량항공기 또는

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

한다.

나. 개인: 자산평가액 3억7,500만원 이상. 다만, 경량항공기 또

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

로 한다.

2. 항공기 항공기,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

3. 보험 또는 공

제 가입

가.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, 기체(경량항공기의 경우는

제외한다),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

에 가입할 것

나.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)마다 여객(여객이

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), 제3자배상책임, 조

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, 피해자(피

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

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「자동차

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

상일 것. 다만,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

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다.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

가입할 것

1)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「자

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

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

2)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

게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에 따른

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


